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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study evaluated the accuracy of MSD-related work criterion of Korea Ministry of Labor by using ergonomic 
workload evaluation methods. 1,948 manufacturing works in automobile industry were divided into 1,286 MSD-related 
risky works and 662 risk-free ones by using RULA, ANSI Z-365 and perceived discomfort evaluation. Then, the two types 
of works were evaluated by Labor Ministry work criterion to analyze the classification accuracy of the work criterion. The 
work criterion of Korea Labor Ministry had low hit and false alarm ratio(20 and 11%) and high miss and correct rejection 
ratio(80 and 89%), and the odd ratios of hit and correct rejection were 0.2 and 8.3, respectively.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work criterion of Korea Labor Ministry is a conservative evaluation method which tends to evaluate a target work as risk-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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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 근골격계질환자는 1996년 506명에서 2003년에는 

4,532명으로 7년 사이 9배 가량 증가할 만큼 급속히 증가

하고 있다(노동부, 2004a). 이에 노동부는 근골격계질환을 

감소시키고 예방하기 위해 근골격계질환 관련 사업주의 예

방 의무를 법제화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대하여 유해요인조사와 작업환경개선 조치를 시행하

여야 한다. 그리고 노동부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정의하기 

위하여 별도로 노동부장관 고시로 부담작업 11개 항목을 제

시하였다(노동부, 2004b). 

노동부의 부담작업 판정기준은 인체부위별 작업자세, 작업

시간, 빈도 그리고 작업물의 무게에 근거한 11개 항목으로 

대상 작업들을 평가한다. 노동부 부담작업 판정기준은 미국 

Washington State Caution Zone에서 규정한 11개 조항을 

기반으로 제안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동부 판정기준의 세

부 내용은 제 1항 '하루에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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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부터 제 

11항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

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으로 구성된

다. 그리고 평가대상 작업은 노동부 평가기준의 11개 항목

에 1개 이상 해당될 경우 부담작업으로 판정된다. 그러나 현 

노동부의 근골격계질환 관리 정책이 보다 큰 성과를 이루려

면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의 핵심인 부담작업 판정기준

에 대한 정량적 평가와 개선이 필요하다. 노동부 부담작업 

판정기준은 작업의 유해요인을 개선할 대상 작업을 결정하

는 기준으로 유해요인조사 수행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노동부 부담작업 판정기준은 미국의 법안을 기준으

로 제시되었을 뿐 판정기준의 검증절차가 없어, 기준의 정확

성 및 평가특성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한

계를 갖고 있다. 노동부 판정기준의 정확성 및 특성에 대한 

정량적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노동부 판정기준은 도출된 판

정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이용하여 적절히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평가기법들을 이용하여 

노동부 부담작업 판정기준의 정확성 및 판정특성을 정량적

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평가대상 작업을 RULA 

(McAtamney et al., 1993), ANSI-Z 365(American Na- 

tional Standards Institute, 1997) 그리고 지각불편도로 

평가하여 공통 부담작업과 비부담작업으로 볼 수 있는 작

업들을 선정하였다. RULA는 작업의 자세부하 분석을 위해, 

ANSI Z-365는 유해요인의 종합적 고려를 위해, 지각불편

도는 작업의 객관적 요인들과 더불어 주관적 요인을 고려하

기 위해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선정된 공통 부담작업과 비

부담작업을 노동부 판정기준으로 평가하여 노동부 판정기준

의 정확성과 판정특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노동부 판정기준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해 모 

자동차회사의 생산작업을 평가대상 작업으로 선정하였다. 평

가대상 작업은 조립부, 도장부, 차체부, 품질관리부, 프레스

부 등 총 19개 생산부서의 1,948개 작업으로 구성된다. 각 

작업의 자세와 방법은 캠코더로 직접 촬영되었고 작업의 빈

도, 시간 그리고 작업도구의 무게는 설문을 이용하여 조사

되었다. 자동차 생산작업들의 평가는 노동부 판정기준과 인

간공학적 평가기법을 숙지한 인간공학분야 박사 4명과 대학

원생 4명에 의해 수행되었다. 

노동부 판정기준의 정확성 평가체계는 1) 공통 부담작업

과 비부담작업 선정, 2) 노동부 판정기준을 이용한 공통 부

담작업과 비부담작업의 평가의 두 단계로 구성된다(그림 1). 

첫째, 본 연구는 공통 부담작업과 비부담작업을 선정하기 위

해 평가대상 작업들을 기존 인간공학적 평가기법들과 작업

자가 직접 평가한 지각불편도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본 연

구에서 공통 부담작업은 기존 인간공학적 기법들과 지각불

편도를 이용한 평가에서 한 가지 이상의 평가기법이 작업개

선을 요구하는 것들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공통 비부담작업

은 기존 인간공학적 기법들과 지각불편도를 이용한 평가에

서 공통으로 작업개선을 요구하지 않는 것들로 선정되었다. 

작업개선을 요구하는 작업의 기준은 인간공학적 평가기법들

의 조치수준의 내용을 참조하여 정하였다. RULA의 경우 평

가점수(grand score)가 5점 이상으로 조치수준이 '근시일 

내에 작업개선이 필요한 작업' 이상인 것을 작업개선 요구작

업으로 선정하였고, ANSI-Z 365의 경우 평가점수가 10점 

이상으로 조치수준이 '저위험성 초과작업' 이상인 것을 작업

개선 요구작업으로 선정하였다. 작업에 대한 지각불편도는 

해당 공정들의 총 1,900여 명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신

불편도 설문으로 조사되었고 5점을 기준으로 지각불편도 4

점 이상인 작업을 작업부담이 높은 것으로 가정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파악된 공통 부담작업과 비부담작업을 

노동부 판정기준으로 평가하여 그 정확성을 평가하였다. 공

통 부담작업과 비부담작업은 노동부 판정기준으로 평가되

어 표 1과 같이 긍정(hit alarm), 누락(miss), 허위(false 

alarm)그리고 참부정(correct rejection)의 4가지 경우로 

분류되었다. 예를 들어 긍정(hit alarm rate)인 경우는 공통 

부담작업이 노동부 판정기준으로 평가되어 노동부 부담작업

으로 판정되는 것이다. 노동부 판정기준은 긍정과 참부정인 

단계 1 : 공통 부담작업과 비부담작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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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노동부 판정기준의 정확성 평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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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을 수록 그 정확성이 높을 것이며, 반면에 누락과 

허위인 경우가 많을수록 그 정확성 낮아질 것이다. 

3. 연구 결과 

3.1 공통 부담작업과 비부담작업의 선정 

평가대상 작업들을 RULA, ANSI Z-365 그리고 지각불

편도로 평가한 결과 1,948개 작업들은 그림 2와 같은 밴다

이어그램으로 분류되었다. 집합 A, B 그리고 C는 평가대상 

작업들을 RULA, ANSI Z-365 그리고 지각불편도로 평가

시 작업개선을 요구하는 작업들을 각각 포함한다. 집합 D는 

RULA, ANSI Z-365 그리고 지각불편도로 평가시 작업개

선이 요구되지 않는 작업들을 포함한다. 집합 A, B 그리고 

C에 포함된 작업개수는 600에서 800개 정도의 작업개수를 

포함하였고, 집합 A와 B, A와 C 그리고 B와 C의 교집합은 

300에서 400개 사이의 작업개수를 포함하였다. 또한 집합 

A, B 그리고 C의 합집합에 포함된 작업의 개수는 집합 D= 

(A∪B∪C)c에 포함된 작업들의 개수보다 약 두 배가 많았

다(나머지 집합에 포함된 작업의 수는 그림 2참조). 

본 연구는 세 가지 평가기법 중 한 개 이상의 평가기법에

서 작업개선을 요구하는 작업을 공통 부담작업으로 그리고 

공통적으로 작업개선을 요구하지 않는 작업을 공통 비부담

작업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그림 2의 밴다이어그램에서 

공통 부담작업은 집합 A, B 그리고 C의 합집합(A∪B∪C)

이며, 따라서 공통 부담작업은 1,286개, 공통 비부담작업은 

662개로 선정 되었다. 

3.2 노동부 판정기준의 정확성 평가 

본 연구는 노동부 판정기준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선정된 공통 부담작업과 비부담작업을 노동부 

판정기준으로 평가하였다. 공통 부담작업과 비부담작업은 노

동부 기준의 11개 항목으로 평가되어 노동부 부담작업과 비

부담작업으로 구분된다. 공통 부담작업과 비부담작업을 이용

한 노동부 기준의 정확성 평가결과는 노동부 기준이 정확히 

판정한 경우인 긍정과 참부정 그리고 오판한 경우인 누락과 

허위로 구분되었다(표 2). 평가결과, 긍정인 작업들은 251

개, 참부정인 작업들은 591개 누락인 작업들은 1,035개 그

리고 허위인 작업들은 71개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노동부 

판정기준이 정확히 판정한 작업들은 긍정과 참부정에 해당

하는 작업들의 합인 842개, 부정확하게 판정한 작업들은 누

락과 허위에 해당하는 작업들의 합인 1,106개였다. 

본 연구는 노동부 판정기준이 정확히 판정한 경우인 긍정

과 참부정의 비율 그리고 오판한 경우인 누락과 허위의 비율

을 표 2의 작업개수를 이용하여 파악하였다. 긍정과 누락의 

비율은 긍정과 누락에 포함된 각각의 작업개수를 공통 부담

작업의 개수로 나누어 파악되었다. 참부정과 허위의 비율은 

참부정과 허위에 포함된 각각의 작업개수를 공통 비부담작

업 개수로 나누어 파악되었다. 긍정, 참부정, 누락 그리고 허

위의 비율은 각각 0.20, 0.89, 0.80 그리고 0.11이다(그림 

표 1. 노동부 판정기준의 정확성 구분 

판정 구분 평가결과 설 명 

긍정 
(Hit alarm) 

공통 부담작업이 노동부 판
정기준에 의해 부담작업으로
평가된 경우 노동부 판정기준이 

정확히 판정한 경우 
참부정 

(Correct rejection) 

공통 비부담작업이 노동부 판
정기준에 의해 비부담작업으
로 평가된 경우 

누락 
(Miss) 

공통 부담작업이 노동부 판
정기준에 의해 비부담작업으
로 평가된 경우 노동부 판정기준이 

오판한 경우 
허위 

(False alarm) 

공통 비부담작업이 노동부
판정기준에 의해 부담작업으
로 평가된 경우 

표 2. 평가기준으로 구분된 작업개수 

평가기준 
노동부 

부담작업 
노동부 

비부담작업 
총계 

공통 부담작업 251(긍정) 1,035(누 락) 1,286 

공통 비부담작업  71(허위)   591(참부정)   662 

합 322 1,626 1,948 

C. 지각불편도 평가시
작업개선이 요구되는 작업

B. ANSI Z-365 평가시
작업개선이 요구되는 작업

D. RULA, ANSI Z-365, 
지각불편도 평가시

작업개선이 요구되지
않는 작업

U. 전체작업

A. RULA  평가시
작업개선이 요구되는 작업

C. 지각불편도 평가시
작업개선이 요구되는 작업

B. ANSI Z-365 평가시
작업개선이 요구되는 작업

D. RULA, ANSI Z-365, 
지각불편도 평가시

작업개선이 요구되지
않는 작업

U. 전체작업

A. RULA  평가시
작업개선이 요구되는 작업

그림 2. 평가작업들에 대한 인간공학적 기법들의 평가결과: 
A: RULA 평가시 5점 이상인 작업, B: ANSI Z-365 평가시 10점 
이상인 작업, C: 지각불편도 평가시 4점 이상인 작업, n(A)=833,

n(B)=654, n(C)=687, n(A∩B)=382, n(A∩C)=400, n(B∩C)=321, 
n(A∪B∪C)=1,286, n(A∩B∩C)=215, n(D)=n(A∪B∪C)

c
=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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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 노동부 기준이 정확히 판정한 경우와 오판한 경우의 

비율은 긍정과 참부정 작업개수 합 그리고 누락과 허위 작

업개수 합을 전체평가 작업수로 나누어 파악되었다. 노동부 

기준이 정확히 판정한 경우와 오판한 경우의 비율은 각각 

0.43와 0.57으로 파악되었다(그림 3[b]). 따라서 노동부 기

준은 정확히 판정된 작업의 비율보다 부정확하게 판정된 작

업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노동부 판정기준의 정확성을 좀더 자세히 분석

하기 위해 긍정, 누락, 허위 그리고 참부정의 비율을 이용하

여 승산비를 파악하였다. 승산비는 정확히 판정한 비율을 오

판한 비율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전치혁 외, 2004). 본 

연구에서 승산비는 긍정 비율을 누락 비율로 나눈 긍정 승산

비와 참부정 비율을 허위 비율로 나눈 참부정 승산비로 구

분하여 파악되었다. 일반적으로 승산비의 값이 1보다 크면 

오판율이 낮아 평가기법의 정확성이 높고, 1보다 작으면 오

판율이 높아져 평가기법의 정확성이 떨어진다. 본 연구에서 

파악된 긍정 승산비는 0.24이고, 참부정 승산비는 8.32였다. 

따라서 노동부 기준은 긍정 승산비의 값이 1보다 작아 공통 

부담작업이 노동부 부담작업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낮으며, 

참부정 승산비는 1보다 크기 때문에 공통 비부담작업이 노

동부 비부담작업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노동부 판정기준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긍정과 허위의 비율을 이용하여 응답특성(response bias)

을 파악하였다. 먼저, 응답특성의 계산방법은 Gescheider 

(1997)의 방법에 따라 긍정과 허위 비율에 대한 정규분포

의 z값을 각각 파악한다. 그리고 각각의 z값에 해당하는 확

률밀도함수의 Y축 값을 파악하여 긍정 비율의 Y축 값과 허

위 비율의 Y축 값을 나누어 계산한다. 따라서 노동부 기준의 

응답특성은 긍정 비율의 Y축 값(0.28)을 허위 비율의 Y축 

값(0.19)으로 나눈 1.47로 파악되었다. 일반적으로 응답특

성은 1보다 크면 판정기준이 보수적이고, 응답특성의 값이 

1보다 작으면 판정기준이 급진적으로 평가된다(Gescheider, 

1997). 응답특성이 1보다 큰 노동부 기준은 긍정과 허위의 

비율이 낮고 참부정과 누락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평가대상 

작업을 비부담작업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은 보수적인 평

가기법으로 볼 수 있다. 

4. 토 의 

본 연구는 노동부 판정기준을 신호검출이론에 기반하여 

평가한 결과 긍정과 허위의 비율이 낮아 평가대상 작업을 

대부분 비부담작업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은 보수적인 평

가기법으로 파악하였다. 긍정(0.20)과 허위(0.11)의 비율을 

이용하여 파악된 노동부 판정기준의 응답특성은 1보다 큰 

1.47이므로 노동부 기준이 보수적인 평가기법임을 알 수 

있다. 노동부의 판정기준은 평가대상 작업의 자세, 중량물의 

무게, 사용빈도 그리고 노출시간에 대부분 문제가 있을 경우 

부담작업으로 판정한다. 예를 들어, 작업자세, 중량물 무게 

측면에서 부담이 매우 높은 작업일 지라도 노출시간이나 빈

도가 설정기준 보다 작다면 노동부 기준은 평가대상 작업을 

비부담작업으로 평가한다. 근골격계질환은 작업자세, 중량물

의 무게, 사용빈도 그리고 노출시간과 같은 원인들 중 어느 

한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요인들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부담작업으로 판정하는 노

동부의 기준은 보수적 평가방법으로 볼 수 있다. 

노동부 판정기준은 평가대상 작업의 자세, 중량물의 무게, 

사용빈도 그리고 노출시간 측면에서 설정기준 초과 여부만

을 파악하는 정성적 방법으로 여러 측면들의 다양한 조합관

계에 의한 부담작업 가능성을 고려하는데 한계가 있다. 작업

자세, 중량물의 무게, 사용빈도 그리고 노출시간 등의 다양

한 요인의 복합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작업의 부담작업 여부

를 판정하여야 하나, 노동부 판정기준은 이분법적인 단순한 

기준으로 부담작업들을 한정하고 있다. 반면, 인간공학적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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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노동부 판정기준의 정확성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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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법들은 작업자세, 중량물의 무게, 사용빈도 그리고 노출

시간을 세밀한 기준으로 평가한 후 각 요인의 복합적 영향을 

정량화하여 종합적으로 작업부담을 평가한다. 

5. 결론 및 추후연구 

본 연구는 노동부 판정기준의 정확성을 정량적으로 분석

하기 위해 긍정, 참부정, 누락 그리고 허위인 작업의 비율을 

파악하여 승산비와 응답특성을 이용한 노동부 기준의 특성

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 노동부 기준은 평가대상 작업을 

비부담작업으로 판정할 가능성이 높은 보수적인 평가기법으

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전반적인 평가의 정확도는 낮았으며 

공통 부담작업보다 비부담작업을 정확히 판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노동부 기준은 부담작업 판

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자세부하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

고 노출시간에 중점을 둔 평가기준들이 개선 되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하여 볼 때, 노동부

에서 정한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되면 공학적 혹은 관리

적 개선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노동부, 한국

산업안전공단 등의 견해에는 문제가 있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노동부 판정기준의 정확성을 정량적으로 분석

했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에 비해 장점을 갖고 있으나, 

노동부 기준의 정확성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선 다음

과 같은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본 연구는 세 가지 평

가기법을 이용하였으나 보다 신빙성 있는 노동부 기준의 정

확성 평가를 위해서는 다양한 인간공학적 평가기법을 이용

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자동차 제조현장의 작

업들을 평가대상으로 노동부 기준의 정확성을 평가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제조현장의 작업들을 대상으로 노동부 기준

의 정확성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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